
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0. 7. 14.>

엔지니어링기술자(제4조 관련)

1.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

구분

기술등급
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

기술사
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

사자격을 가진 사람

특급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

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

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고급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

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

7년 이상 수행한 사람 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중급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

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

4년 이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

사학위를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

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

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

3년 이상 수행한 사람

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3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

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

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

6년 이상 수행한 사람

4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

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

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

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

초급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사자격을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

사학위를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

사학위를 가진 사람

3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

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

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

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

2.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

구분

기술등급
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

고급숙련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3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

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

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

4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

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

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

수행한 사람

2)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

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3)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

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

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



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상 수행한 사람

중급숙련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

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

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

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

3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

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

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

수행한 사람

2)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

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3)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

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

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

상 수행한 사람

4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

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
초급숙련기술자

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

2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

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

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1)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

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

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

람

2)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

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

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

상 수행한 사람

3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

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비고

1. 위 표의 “국가기술자격자”란의 각 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

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



한다.

2. 위 표에서 “학력자”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

력을 말한다.

  가. 「초ᆞ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

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

  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

력

3. 위 표에서 “해당 전문분야”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.

4.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ᆞ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

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5.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ᆞ학력 및 경력(자격ᆞ학력 보유 

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)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

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